내부통제기준 개정 전(후대비표 
( 기준일 : 2026.05.27 )
	항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고

	제59조
(계좌개설 및 신고)
	①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(이하 이 장에서’지분증권등’이라 한다)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	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지분증권등 (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(이하 이 절에서 “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”이라 한다.) 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 )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	내용추가


	제60조의2
(내부통제)
	①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(이하 이 조에서 “상장 지분증권”이라 한다)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,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


	① 임직원이 상장지분증권등 (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(이하 이 조에서 “상장 지분증권”이라한다) 또는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한국거래소의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제149조의3제2항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(이하 이 절에서 “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.)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,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	내용추가 


	항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고

	제60조의2
(내부통제)
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
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.

1. 제49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

  2.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

  3.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(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)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. 

  1.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% 이내로, 매수 주문 횟수(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

  2.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%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

  3.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


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등을 매매할 수 있다.

1. 제49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
매매 여부

  2.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
등의 준수여부

  3. 상장 지분증권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
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
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등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(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)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. 

  1.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등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% 이내로, 매수 주문 횟수(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

  2. 매수한 지분증권등에서 10%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

  3.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


	내용추가



	항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고

	제60조의2
(내부통제)
	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(10억원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,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. 
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
상장 지분증권등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⑤ 상장 지분증권등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(10억원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,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. 
⑦ 임직원은 지분증권 또는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    내용추가

	부칙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
	제1조(시행일) 
이 기준은 2026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	부칙추가


1

